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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5 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예외 관련 안내

□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◦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

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

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- ‘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‧3급)’인 사람

→ 장애 유형(청각) 및 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 제출

- ‘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

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’인 사람

→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

□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안내

◦ 제출서류 : 의사진단서 원본*(의사소견서 불인정)

     *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◦ 발급기관 :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

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◦ 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

-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, 장애정도* 및 유형 등에 대한 구

체적 진술,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여부

     * 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라 검사


